
부천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

 변경 결정안에 한 의견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6월 30일 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1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◦ 제12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건설교통 원회(2005년 7월 12일)  

상정․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

   (제안 설명자 : 도시과장 오 응 완)

  □ 제안사유

   ○ 소사, 수주 공원 계획지가 치한 주변 지역은 단독, 다가구  연립

주택 등이 집한 지역으로 , 상동 신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낙후

된 지역으로,

   ○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 을 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건

 문화공간의 확충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․조성함으로써, 동 지역 주

민들의 여가․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  향상을 도모하

고자 하며,

   ○ 당해 시설은 ‘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

리계획승인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 으나 2년이 경과한 시

까지 리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

었고,

   ○ 소사 공원의 경우 리계획이 도시계획결정 내용과 상이하게 승인

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입안하여야 하는 상황임.

  □ 주요골자

   ○ 당해 근린공원 2개소는 20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었으나 개



발제한구역 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리계획이 수립된 후 지형도

면을 고시하고자 하 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리계획이 승인되지 

않아 국토계획법 제33조에의거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,

   ○ 소사 공원의 경우 당  결정된 내용 로 승인되지 않고 환경등  2

등 지를 제척하고 결정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재입안이 불가피한 실

정이며, 수주공원의 경우 년 하반기에 리계획수립을 요청할 계획

이므로 다시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차를 이행하고자 함.

□ 련근거

   ○『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제28조 제5항  같은법 시행령 제22

조 제7항 제3호 라목』

3. 주요질의  답변요지

질              의 답              변

○ 소사 공원 조성부지는 시흥시와 복되

고 있고 이에 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?

○ 수주 공원의 개발제한구역 리계획이 

건설교통부에서 승인 되지 않은 사유는 ?

○ 수주 공원내에 수주 변 로 선생의 동상

이 있는데 이에 한 조치계획은 ?

○ 공원 이름을 제정하는 차는 ?

○ 소사제2배수지 일부분으로써, 토지 소

유주와 부천시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

며, 소송 계류 이 으나 소송 당사자가 

사망하여 단된 상태임.

○ 20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

설로써 개발제한구역 리계획 승인 후 

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 으나 2년이 

경과한 시 에서 건설교통부의 요한 사

안이 아닌 것으로 단하여 리계획이 

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

효되어 재입안하여야 하는 실정임.

○ 수주 변 로 선생 마당을 조성하고 동

상은 후손에게 남기고 기억할 수 있게끔 

이 조치 할 것임.

○ 지명 원회에 상정 심의를 받으며 향

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것임.



4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
5. 심사결과 

   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 

   ○ 없  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



부천시 도시 리계획(근린공원)

변경 결정안에 한 의견서

의안번호 제408호  안건명
부천시 도시 리계획(근린공원) 변경 결정안에 

한 의견안

제 출 자 부천시장
 의  결  제120회 부천시의회 (제1차정례회) 

 년월일  제3차 본회의 (2005. 7. 15)

부천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

 변경 결정안에 한 의견

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53번지 일원의 소사 공원(38,330㎡)과 오정구 

고강동 271번지 일원의 수주 공원(36,280㎡)에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

(안)에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.

○ 소사 공원, 수주 공원의 계획지가 치한 주변은 단독, 다가구  연립

   주택 등이 집한 지역으로 ․상동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

   낙후된 지역으로

○ 구도시와 신도시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 을 도모하여 도시

   기반시설의 확충과 건 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 하게

  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소사, 수주 공원의 

도시 리계획 결정은 타당함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.  7.  15

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천 시 의 회  의 장



의 안

번 호
제408호

제출년월일:  2005.  6.  30.

제  출  자: 부  천  시  장

의결

년월일

2005. 7. 15

(제120회)

부천시 도시 리계획(근린공원)

결정안에 한 의견안

□ 제안사유

   ○ 소사, 수주 공원 계획지가 치한 주변 지역은 단독, 다가구  연립

주택 등이 집한 지역으로 , 상동 신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낙후

된 지역으로,

   ○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 을 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건

 문화공간의 확충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․조성함으로써, 동 지역 

주민들의 여가․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  향상을 도모

하고자 하며,

   ○ 당해 시설은 ‘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

리계획승인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 으나 2년이 경과한 시

까지 리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

었고,

   ○ 소사 공원의 경우 리계획이 도시계획결정 내용과 상이하게 승인

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입안하여야 하는 상황임.

□ 주요내용

   ○ 당해 근린공원 2개소는 2002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었으나 개

발제한구역 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리계획이 수립된 후 지형도

면을 고시하고자 하 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리계획이 승인되지 



않아 국토계획법 제33조에의거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,

   ○ 소사 공원의 경우 당  결정된 내용 로 승인되지 않고 환경등  2

등 지를 제척하고 결정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재입안이 불가피한 실

정이며, 수주공원의 경우 년하반기에 리계획수립을 요청할 계획

이므로 다시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차를 이행하고자 함.

□ 련근거

   ○『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제28조 제5항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

라목』



부천시 도시 리계획(근린공원)결정

1. 소사 공원

  ○ 근린공원입안조서

공원명      치 면 (㎡) 비 고

소사 공원m  소사구 소사본동 산53번지 일원 38,330m

   ○ 토지이용계획(안)

구      분 시  설  내  용
시 설 면 (㎡)

비  고
부지면 건축연면

총      계 38,330 4,000

도로  장 B = 2.0 ~8.0m, L = 1,550.2m
장 N = 1 개소

4,649 -

조 경 시 설
사각정자, 막구조 고라, 화훼류원

과학상징조형물
969 -

휴 양 시 설
등의자, 평의자, 휴게공간(1),

휴게공간(2), 야유회장
1,164 -

유 희 시 설 계류, 바닥분수 123 -

교 양 시 설 도서 , 천체학습장1,2, 야외 시장 2,704 4,000

편 익 시 설 시계탑, 음수 - -

 리 시 설 주차장, 안내 1,283 -

녹지  기타 녹  지 27,438 -



   ○ 추정 소요사업비(백만원)

구분 총사업비 시설비
토지

매입비
용역비

G/B훼손

부담
비 고

계 11,650 1,500 9,500 80 570

   ○ 재원조달계획(백만원)

재원 총사업비 2005 2006 2007 2008 비  고

계 11,650 4,900 5,250 1,500

국 비 1,138 1,138

도 비 569 207 362

시 비 9,943 4,900 5,043

2. 수주공원

   ○ 근린공원입안조서

공원명      치 면 (㎡) 비 고

 수주공원  오정구 고강동 271번지 일원 36,280



   ○ 토지이용계획(안)

구 분 면 (㎡)
구성비(

%)
시 설 내 용

합 계 36,280.0 100.0

도 로   장 5,971.0 16.5 도로, 장2개소

조 경 시 설 337.0 0.9 사각정자, 문화상징조형물,화훼류원,바닥분수, 화분

휴 양 시 설 1,012.0 2.8
등의자,평의자,휴게마당,변 로기념마당,모임마당, 

약속마당 

운 동 시 설 1,128.0 3.1 농구장

교 양 시 설 3,887.0 10.7 도서 , 문화행사장

  리  시  설 1,420.0 3.9 리사무소, 주차장, 안내

녹 지  기 타 22,525.0 62.1 녹지

   ○ 추정 소요사업비(백만원)

구분 총사업비 시설비
토지

매입비
용역비

G/B훼손

부담
비 고

계 8,150 1,500 6,000 50 600

   ○ 재원조달계획(백만원)

재원 총사업비 2005 2006 2007 2008 비  고

계 8,150 30 2,300 4,320 1,500

국 비 1,000 1,000

도 비 1,000 500 500

시 비 6,150  30 2,300 3,820



□ 참고사항

   ○ 시설결정권자 : 경기도지사

   ○ 당  의회의견청취결과 : 2002. 6. 21 원안가결

□ 기 효과

   ○ 시민들에게 안 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제공

   ○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



□ 공원 치도

< 도시계획시설(공원:수주공원)결정 >

 - 치 : 오정구 고강동 271번지 일원

 - 면  : 공원 : 38,330㎡

< 도시계획시설(공원:소사 공원)결정 >

 - 치 : 소사구 소사본동 산53번지 일원

 - 면  : 공원 : 38,330㎡



□ 공원조성계획도(소사 공원)



□ 공원조성계획도(수주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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